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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帝內經』에 나오는 刺針 禁息에 대한 考察

윤나리·김중한 

東義大學校 大學院 韓醫學科 原典學專攻

A STUDY OF THE ACUPUNCTURE 

c。NTRAINDICATI。N IN 

『HWANGJENAEKY。υNG』(黃帝內經}

NA-RI YOON, JOONG-HAN KIM 

Dept. of Chinese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 Eui University 

Acupuncture is the therapy that has been developed in the Orient traditionally. The 

therapy is what improve Kyoungrak(special nerve parts around the body which shows the 

signs of illness for acupuncture) function to cure a disease‘ Recently, Western medicine 

mostly depended on drugs and a surgical operation changes the course to the traditional 

Oriental medicine, and searches for the new solution. Like this, the Acupuncture therapy is 

took notice of both in the East and in the West. It has the merits such as the convenience 

of O뻐ration, fewer side effect comparatively, wise the extent of practical use. But it also 

has the adverse reactions such as fainting in the middle of acupuncture, the injury of the 

internal organs. For the prevention of these adverse reactions and the improvement of a 

curative effect, there are the cases that prohibit the acupuncture therapy or need careful 

attention. In this thesis, we considered the acupuncture contraindication in w 

Hwangjenaekyoung~ from various angles such as the patient condition, the nature of a 

disease, the date and time, the weather, a region for acupuncture. 

key words : Acupuncture, 『Hwangjenaekyoung』, contraindication. 

I . 서 론 

동양의학의 경전인 『黃帝l처經』은 『素問』과 『

靈樞』;= l姓로 되어있다. 刺鏡續法은 藥物續法

과 더불어 동양의학 치료의 兩大山麻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 刺鐵據法은 內로는 五廳六뼈 

와 이어져있고 外로는 四股關節과 連絡되어 였 

다는 경락야론에 근거해서 針으로 주로 12經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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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經뤘을 자극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법으로써 

그 시술이 간편하면서도 효력이 팎어나서 이제 

국제적으로 널리 愛用되는 치료법의 하나가 되 

었다. 그러나 刺針 拖術에 앞서 기본적 지식을 

알지 못하면 所期의 텀的을 얻지 못할 뿐만 아 

니라 도리어 병을 더욱 加重시키거나 심지어는 
死亡에 이르게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黃帝內

經』에서 제시한 禁刺의 여러 가지 요인 및 그 

이유에 대하여 고찰 연구하였다. 

11. 본 료르 
L-

1‘ 刺針 禁息의 여러 가지 要因과 

그 이유 

『靈樞·官針』에서 “用鐵者, 不知年之所加, 氣

之盛養, 虛實之所起, 不可以寫I也”라 하였듯이 

刺針하기에 앞서 의사는 天地 四時 氣候 변화 

와 j愚者의 氣血의 盛賽 풍을 잘 알아야 함을 

말했다, 

『黃帝內經』에서 제시한 禁刺의 여러 가지 요 

인은 대략 다음과 같이 대별할 수 있었다. 

1-1. 天氣(氣候)와 B 月

刺針時 그 날의 天氣와 月의 滿,空 그리고 

B時를 살펴야 함은 『素問,八正神明論』, 『靈樞·

五禁』에서 언급하였다. 

『素問·八正神明論』; “凡刺之法, 必候日月星

辰四時八正之氣, 氣定, 乃刺之. 是故天溫日 明,

則人血浪被, 而衛氣浮, 故血易짧, 氣易行, 天寒

g陰則人血擬파, 而衛氣沈. 月始生, 則血氣始

網, 衛氣始行; 月 郭滿, 則血氣實, JlfL肉堅; 月 郭

空, 則에Li찌減r 經絡虛, 衛氣去, 形獨居. 是以因

天時而調血氣也. 是以天寒無刺,天溫無疑,月生
無廳, 月滿無補, 月郭空無治, 是謂得時而調之.

因天之序, 盛虛之時, 移光定位, 正立而待之. 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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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月生而廳,是謂購虛, 月滿而補, 血氣揚益,絡

有留血, 命日重實; 月郭空而治, 是謂亂經.”

『靈樞·五禁』; “甲ζB 自乘, 無刺頭 無흉흉購子 

耳內. 內丁日 g乘, 無振候子扁嘴薦폈. rx;c, 日自

乘四季, 無刺願 去m寫水‘ 康辛日엽秉, 無刺關

節子股像. 王몇 13 自乘, 無刺足健. 是謂五禁.”

天地 四時 陰陽 氣흉의 변화에 人身도 相應

한다는 天A相願觀은 T內經J의 여 러 편에서 언 

급하고 있다. 예를들면 『素問,生氣通天論」에서 

“天地之間, 六合之內, 其氣, 九州, 九嚴, 五廳,

十=節, 皆通乎天氣.”1)라 하였고, 『素問·金置質

言論」에서도 “夫言人之陰陽, --- 故以應天地陰陽

也”라 하였고, 『素問·四氣調神大論』에서는 “夫

四時陰陽者, 萬物之根本也‘ 所以聖人春夏養陽,

秋훗養陰, 以從其根, 故與萬物浮i뼈‘生長之門” 

라 하였고, 『靈樞·歲露』에서도 “A與天地相參

也, 與日月相應也.”2)라 하여 四時 氣候 흉흉化에 

人身의 氣도 相廳해서 변화한다고 밝히고 었다. 

본 『素問·八正神明論』에서는 天人相應觀에 

의하여 刺針時 반드셔 四時 B 月 八正之氣 풍 

기후를 살펴서 刺針의 好惡 與否를 정해야 함 

을 말했는데, 즉 天溫하고 日 明하면 刺針함에 

의심하지 말 것이며, 天寒하고 日陰하면 刺針

하지 말라고 하였다. 또한 月의 滿·空 상태를 

살펴 月여 始生할 때는 협하지 말고 月郭이 空

하면 刺針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 이유에 대하여는 天溫 8 明하면 人血의 

활동도 활발해서 체표의 衛氣가 浮土하여 잘 

流行하기 때문이며, 반볕에 天寒 B陰하면 A 
血도 쉽게 擬購되고 衛氣의 활동도 沈輔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月郭이 空할 때는 JllL肉이 

減하고 經絡도 虛해지기 때문에 刺針하면 經氣

가 혼란하게 된다고 하였다. 

본 r靈樞·五禁』에서는 十千에 따라 인체 禁

1) 金達鎬·李鍾聲, 注解補11黃帝內經素問, 醫聖堂‘
2001, p.48‘ 

2) 金達鎬, 注解補注黃帝內經靈樞, 醫뿔堂, 2002, 
p.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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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 흠|}位를 말했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馬時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天千이 人身에 應하는데, 頭는 甲ζ 티 에 應

하고, 됩P俠은 內T B 에 應하고, 여己 日는 手足

四I皮가 應하는데 辰Fx표未 四季와 合하는 것이 

요. 康푸 日은 n5t:條이 應하고, 王쫓 日은 足맴이 

應한다. 그러므로 대개 天千이 담乘하는 日에 

는 모두 그 곳을 刺針할 수 없다. 發購과 振

俠는 모두 刺法의 名 텀 인데 『靈樞』의 刺節置'f~

篇에 보인다.”3) 

요건데 氣候를 고려해서 刺針의 與否를 결정 

하는 본 편의 木닭는 慢性族뽑、을 두고 말한 것 

이라 할 수 있다. 급히 詢治하지 않으면 病勢

가 평化하거나 혹은 死亡할 수 있는 急性族뽑、 

을 두고 말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만성질환일 

경우 木 經멧에서 말한 것과 같이 天寒 日陰한 

날에는 生氣의 활동을 저해하는 寒源한 氣가 

많기 때문에 져l效를 얻기 힘들뿐 만아니라 또 

한 %氣가 針浪을 통해서 용이하게 침입해서 

싸센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본 

다, 月 郭의 滿·空 변화에 따라 漸水의 海水面

이 높아졌다 나아졌다 변화가 생기므로 月郭이 

空한 그음날은 生物들의 활동도 자연히 위축될 

것이니 刺針하지 말라고 경계한 經文은 이치가 

있다고 본다. 

단지 天꾸의 日에 따라 A身의 일정 부위 禁

刺는 陰陽五行理論에 입각한 학설이나, 실제 

웅용에 있어 거의 적용되지 않는 것을 볼 때, 

有名無寶한 理論에 볼과하다고 보아진다. 

1-2. 환자의 일시적 변동 상태 

『黃帝|져經素問·刺禁論』 및 『黃帝內經靈樞·終始

3) 파元臺·帳않!험,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台北 台聯

國風出版패., 民國66年0977)‘p.352‘ [馬註]“ 此
詳듬 五禁之寶ill라. 天千 廳於A身 頭罵甲Z, 됩O옳 
t흉內丁, Dl;C,짧 手足四n5' 合辰않표未之四季, 康辛
應Bl!:im<, 王쫓願足R엎 故 凡天千엄乘之日 皆無刺

之, 發廠振횟 없刺法名 § 見本經 『刺節圓~B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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篇』에 나오는데 경문과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素問·刺禁論』; “無刺大解, 令人氣亂, 無刺大

짧, 令A氣않. 無刺大勞/\, 無刺新館A, 無刺大

옐Q,人, 無刺大뼈/\, 無刺大驚人.”

『靈樞·終始篇』; “凡刺之禁, 新內꺼刺, 新刺꺼 

內. 已解꺼刺, 已刺껏1解‘ 新짧꺼刺, 已刺꺼짧‘ 

新勞꺼刺, 已刺꺼勞. E館꺼刺, 뎌刺꺼館, 已離

꺼刺, E刺꺼購. E휩꺼刺, 已刺꺼뼈. 大驚大

恐, 必定其氣, 乃刺之, 乘車來者, 몽k而休之, 如

食뼈乃刺之. 出行來者,坐而休之,如行十里煩乃

刺之. 凡此十二禁者, 其版亂 氣散벙, 其營衛經氣

不次, 因而刺之, 則陽病入於陰, 陰病出鳥陽, 則

%氣復生, 훌훌工꺼察, 是謂ti<;身, 形體품洙, 乃消

腦體, 律波不化, 脫其五味, 是謂失氣也.”

이상은 환자의 病證의 輕重과 관계없이 환자 

가 육체적 활동이나 정신적 자극 敢食 男女 문 

제 풍으로 말미암아 신체에 일시적인 변동이 초 

래하여 환자의 평상시 상태가 아니므로 이 때를 

만나서 刺針해서는 안 됨을 경계한 말이다. 

즉 『素問’刺禁論』에서는 大醒, 大짧, 大勞,

新館, 大Wt, 大뼈, 大驚 둥 7개의 상황을 제시 

했고 『靈樞·終始篇』에서는 그외에 新內(房勞),

大恐, 乘車來者, 出行來者 4개 상황을 추가 제 

시하였다. 그 이유에 대하여는 經文에서 이미 

밝혔듯이 이 경우는 모두 服亂하거나 氣팽하 

여 榮血衛氣의 순환이 정상적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刺針하면 도리어 %氣를 돕고 精氣를 

잃게 되어 A身에 害가 된다고 하였다. 馬體는 

이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 

명하였다. 

“內者 入房也, 新內則失其精훗. 酒者 熟觀之

波 其氣標↑열 E解則氣亂훗. Hf主藏血, 總則氣

上 新愁則氣上뺑而血홍行훗. 煩勞則神氣外張

精氣內組훗. 『JI要精微論』日 “散食未進 經服未

盛 經服調均 氣血未亂, 故乃可該有過之服”, 是

以已館꺼刺, 『平服篇』日 “顆入於몹 JI道乃行,

水入於經 其血乃成”, 是XB購꺼刺 B~홀까刺也. 

驚陽神 恐陽精 故必定其氣 乃刺之 則存養其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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氣神훗. 久坐傷肉 故乘車來者 없k而休之. 久行

傷彼 故出行來者 坐而休之.”4)

1-3. 환자의 病證

『素問·離合質耶論』에서 “刺不知三部九候病服

之處, 雖有大過且至, 工不能禁也. 짧용폐無過, 命

日; 大感, 反亂大經, 훨不可復, 用實馬虛, 以뻐 

寫됩, 用鐵無義, 反德氣戰, 舞A正氣, 以從德

뺑, 榮衛散亂, 협氣已失, %獨內著, 總人長命,

予人天쨌.”라 하여 의사는 刺針하기 이전에 먼 

저 진찰을 통해서 病證의 輕重 虛實 둥에 대한 

정확하게 안 연후에, 刺針의 與否를 결정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함부로 刺針하면 도리 

어 精氣를 해쳐 總命케 한다고 하였다. 

『內經』에서 병증에 따라 刺針을 禁하는 경우 

는 대략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었다. 

(1) 久病으로 뻐肉이 脫했거나 氣血이 煩虛

한쌍태 

『業問·評熱病論』『素問·刺庸』『素問·奇病論』『

靈樞·%氣藏府病形』『靈樞·根結』『靈樞·本神』에 

나오는데 경문과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素問·評熱病論』; “帝日 有病賢風者, 面附ffi

然塞, 害子言, 可刺不? |技伯日 虛不當刺, 不當

刺而刺, 後五 日 其氣必至.”

『素問·刺庸』; “庸服繼大虛, 便宜用藥, 不宜用

鍵.’’

『素問·奇病論』: “所謂無혐不足者, 身廳裡, 無

用鍵石也. --- 帝日; 病腦下滿氣팽, 二三歲不담, 

是짧何病‘ l뼈伯日; 病名日息積, 此不妹於食, 不

可꼈刺, 積寫導引服藥, 藥不能獨治也.”

『靈樞·邱氣藏府病形』; “諸小者, 陰陽形氣價

不足, 꺼取以觸, 而調以it藥也.”

r靈樞·根結』: “形氣不足, 病氣不足, 此陰陽氣

價不足也, 不可刺之, 刺之則重不足, 重不足則陽

4) 馬元臺·張隱魔, 前獨書.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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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i홈, 血氣皆盡, 五廳空虛, 根骨體拍, 老者絡

滅, ii±者不復훗.” 

『靈樞·本神』; “恐權而不解, 則陽精, 精陽則骨

擾樓廠,精時딩下. 是故五職,主藏精者也,不可

傷, 傷則失守而陰虛, 陰虛則無氣, 無氣則死옷, 

是故用鐵者, 察觀病A之態, 以知精神塊陳之存

t:, 得失之意, 五者以陽, 織不可以治之也.”

『素問’評熱病論』에서 面附 言語不利 한 賢風

病의 虛證, 『素問·奇病論』에서 수년 동안 氣뺑 

腦下滿한 중상이 낫지 않아 형성된 息積, 그리 

고 身이 마르고 裡濟한(形肉E脫) 경우, 『素

問·刺庸』에서는 痛族에 ~象이 鍵하면서 크게 

虛한 경우, 『靈樞·本神』에서는 과도한 恐으로 

인해 五藏의 陰精이 虛해진 경우 둥 모두 病이 

오래 동안 낫지 않아 精氣가 虛한 상태이므로 

刺針을 禁한다고 하였다. 

經版은 원래 “流行不止, 環周不休”하는 것이 

지만 寒쩌의 침입을 받거나 혹은 정신적 자극 

을 받으면 血氣 울체되어 소통이 不利해진다. 

刺針續法은 醫關된 氣血을 잘 통하게 하는 데 

있지만, r靈樞·血絡論』에서 “服氣盛而血虛者,

刺之則脫氣,”한다 하였듯이 血虛한 자에게 刺針

하면 오히려 脫氣시켜서 병이 더욱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久病해서 慢齊하여 形肉이 B脫할 정 

도에 이르면 이는 五觸의 精氣가 극도로 虛혜 

진 경우이니, 이 때에 刺針을 하여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素問·傷波짧體論』에서 이른바“ 

形戰血盡하여 功不立한 理由는 神이 不使하기 

때문이다”한 것이다. 이를 알지 못하고 刺針하 

면 더욱 精氣를 養해서 병은 換며할 수 없는데 

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 『靈樞·%氣藏府病形a

에서 “諸小者,陰陽形氣없不足,까取以鐵,而調 

以납藥也.”라 하여 陰陽價虛하여 形氣不足한 者

는 刺針하지 말고 납藥으로 調治하라고 한 것 

도 모두 이와 같은 맥락에서 刺針을 경계한 經

言이라 할수 있다. 

(2) 病勢가 격렬하게 進行되거나 혹은 一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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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 m傷이 성한 상태 

『*m예·錯論』『靈樞,i폐順』『靈樞·衛氣失常4 『靈

樞·n禁』어l 냐오는데 經文과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素問·뼈論』; ““經듬‘無刺橋鎬之熱, 無刺揮揮

之I派, 無刺%$滅之ff’, 故鳥其病進未可刺也.”

『靈樞‘ i힌}順』; “刺法B: 無刺鎬橋之熱, 無刺

%짧애없之ff, 無刺llll揮之n派, 無刺病與版相않者.” 

T靈樞·衛氣失챔’』; “該視其服大而끓急, 及總

/I;至者, 及Jm皮急甚者, 不可刺也.”

『靈樞· 1i.禁』; “形I처已驚 是一養也, 大舞血之後

是二짧 tl1, 太ff出之後 是三棄ill, 太?ill:之後 是四

짧[니, 썼[jl[及大血之後 是五尊也. 此皆不可寫,”

이상 『素問·痛論』혹은 『靈樞‘遊)I頂』에서 “身

熱이 펄펄 끓을 경우, 혹은 땅이 줄줄 흐를 경 

우, 혹은 1派아 크게 뛰면서 素縣한 경우에 刺

針하지 말라” 는 것은 氣가 뺑하여 病뾰이 아 

직 안정이 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r靈樞·五

禁』에서 이른바 形에E舞을 젝외하고 大舞血之

後‘太ff出之後、 大뺀之後、 新짧之後 둥은 모두 

일시적으로 A身의 氣血이 크게 손상을 입어 

**氣가 극도로 흡弱한 상태이므로 刺~1-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 것이다. 

病뺏가 극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자참 

하지 말라는 경우는 『靈樞·遊JI頂」에서 이른바“兵 

필터; 無ill!逢逢之氣, 無擊堂풀之陣.---方其盛 tl1, 

꺼敢짧傷, 刺其e養, 事必大昌”이라 한 것과 같 

은 맥락이다‘ 따라서 병세가 극렬할 때는 반드 

시 m‘氣가 활退하기를 기마려서 刺針해야 所期

의 目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3) 死證

『靈樞·熱해』, 『靈樞·病傳」, r靈樞·玉板』, 『靈

樞 ·Ii.禁」 둥 편에 y.오는데 經文과 그 이유는 

다음과같다 

『靈樞·熱病』: “熱病不可刺者有JL, • El, 1구不 

12 

出, 大觀發先戰者, 死. 二日, 뺀而服滿甚者, 

死, 三日, 目不明,熱不已者, 死‘ 四日, 老人짧 

兒, 熱而願滿者, 死, 五日, ff不 lli, 喝下血者f

死. 六터, 줌本爛, 熱不답者, 死. 七B, 썼而뼈 

i千不出, tJ:j 不꽃足者, 死. 八日, 隨熱者, 死. :fL 
日, 熱而題者, 死. 體折縣織, 용용영쫓빼t也. 凡此九

者, 不可刺也.”

『靈樞·病傳』; “諸病以次相傳, 如是者, 皆有死

觀, 不可刺也.”

『靈樞·玉板』; “黃帝日 多害者其不可全乎. l뺏 

伯日; 其;{EJ:형1順훌. 黃帝s: 願聞뺑順‘ l뼈伯日; 

以짧傷者, 其白眼좁, 黑眼小, 是一성~t!L. 內藥而

마훌者, 是二遊也. R흉痛編甚, 是三뺑也. 局項中不

便, 是四遊也. 音빼色脫, 是五뺑t!L. 除l比五者,

寫順훗.” 

『靈樞·玉娘』; “黃帝日 諸病皆有팽}順, 可得聞

乎. 1뼈伯日 題眼身熱服大r 是一팽也, 題嗚而滿,

四放淸M, 其服大, 是二遊也. 때표而不j뇨 船大,

是三뺑也. 效且언홍血脫形, 其版小뿔b, 是四팽1:11. 

效脫形, 身熱, 服小以族, 是謂五遊也. 如是者,

不過十五日而死훗.” 

『靈樞·玉板』; “其題大眼, 四末淸, 脫形, 뺑 

甚, 是~;뾰也, 題眼便血, 其版太, 時總, 是二遊

也. ~灌血, 形肉脫, R따轉, 是三뺑也‘ 唱Jill, R힘 

滿렴背, 服小而淚, 是四週也. 效唱, 題眼且樓

빠, 其服紙, 是五뺑也. 如是者, 不及--時而死

훗. 工不察此者而刺之, 是謂뺑‘治.” 

『靈樞·五禁』: “熱病服靜 i'fB出 !J!1盛操 是一

i흰ill, 病뺀版洪大 是二뺑t!L, 著輝不移 觸肉破

身熱 服偏總 是三뺑也, 품而尊形 身熱 色天然

白 及後下血ff 血M驚重 是謂四遍也, 寒熱驚形

!J!1堅博 是謂五빼也.” 

이상 『靈樞·熱病」에서 熱病에 刺針이 不可한 

9가지 경우에 대한 이유는 馬體가 다음과 같이 

설병했다. 

“一日 熱病ff不得出 大觀骨之上 發而薦i!fa 몹 

~~盛ill, 觀氣與別氣相爭 發而寫嚴 몹氣虛ill, 

此其所以死也. 其=s 熱病下則寫?ill: 而題尤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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滿 不以뺀減 牌氣賽也, 此其所以死ill. 其三日

目以熱而不明 熱尤甚而不已 府氣훌也, 此其所

以死也. 其四日 凡老/\뿔兒 熱病而題滿者 牌!JB

盛也, 此其所以死也, 其五日 熱病而ff많不出 

心氣養也, 血或喝或下 則%尤盛也, 此其所以死

也, 其六日 폼本E爛 熱續不E 心邱盛也, 此其

所以死也. 其七日 熱病效而且뼈 師邱盛也, 其

熱已極 ff續不出 心氣흉也, 維ff出而不至足 此

郞上節陽服之養, l比其所以至於死也, 其A日 熱

病而體甚熱 熱則蘭站 賢氣養也, 此其所以至於

死也, 其九日 熱病發而馬題 蓋熱極生風而廳彈

病也, 此其所以至於死也, 凡此九者, 其體必折,

其病發鳥換癡, 其臨必鷹而斷,皆死徵B見,刺之

無益也”5)

『靈樞·熱病』에 나오는 9가지 刺針할 수 없 

는 경우는 모두 死證에 속하며, 그 이유는 馬

體의 註釋에 의하면 모두 五廳의 氣가 消盡되 

었거나 아니면 五廳에 !fB氣가 盛한 病證으로 

모두 刺針하더라도 도움이 없다고 하였다. 

『靈樞·玉板』에 나오는 세 종류의 五뺑證과 『

靈樞·五禁』의 하나의 五않證은 대체로 표驗의 

氣가 흉i용하거나 혹은 病證과 服象이 相反되는 

死證이다. 

의사는 환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지 

만, 그러나 施術에 앞서 환자 病證에 대한 生

死與否와 據後善惡을 결정한 후 만약 환자가 

死證에 처해 있으면 무모한 치료를 삼가고 환 

자가 善終할 수 있도록 도와야 마땅할 것이다. 

1-4. 刺針을 禁해야 하는 신체 부위 

『素問·刺禁論』『素問·談要經終論』에 나오는데 

經文과 그 理由는 다음과 같다. 

F素問·刺禁論』. “刺中心 一日死 其動짧應, 

刺中Hf 五日死 其動寫語, 刺中뽑 六日死 其動

寫l慶, 刺中뼈 三日死 其動薦效, 刺中牌 十日死

其動짧휴, 刺中願 一日半死 其動鳥屬”

5) 馬元훌·張隱魔, 前播書, p.207. 

『黃帝內經』에 나오는 刺針 禁룹에 대한 考察

『素問·刺禁論』; “刺멤t 中大服 血出不止

死, 刺面 中潤服 不幸 짧톱, 刺頭 中腦戶 入腦

立死, 刺폼下 中服大過 血出不止 짧播, 刺足下

布絡 中服 血不出 짧睡, 刺都中大服 令A1r 脫

色, 刺氣街 中服 血不出 廳睡鼠樓, 刺흉間中體 

짧{區, 刺$L上 中$L房 짧睡 根館, 刺缺효 中內

限 氣뺀 令人빼 效뺑, 刺手魚題 內隔 鳥睡.”

『素問·刺禁論』; “刺陰股 中大服 血버不止 

死, 刺客主A內隔 中服 짧內編 $$뿔, 刺據體

出滅짧破. 刺賢太陰服 出血多 立死, 刺足少陰

眼 重虛出血 縣폼難以言, 刺鷹中陽 中師 $$빼 

效 때息, 刺附中內陽 氣歸之 짧不屆빼, 刺敢服

下三τf內階 令A遺錫, 刺願下 腦間內階 令A

效, 刺少眼 中勝lb'G 懶出 令A少願滿, 刺腦陽內

P섭 寫睡, 刺똘Hi읍骨 中服 짧$휩 뽑흡, 刺關節

中 被出 不得屆뼈.” 

『素問·該要經終論』; “凡刺뼈題者, 必避五職.

中心者, 環死; 刺中府, 五 日 死; 中牌者, 五日

死; 中賢者, 七日 死; 中뼈者, 五日死; 中흡者, 

皆鳥傷中, 其病雖愈, 不過一歲必死. 刺뼈願者, 

必以布激著之,乃從單布上刺, 刺鐵必輪,刺睡搖

鐵, 經刺꺼搖, 此刺之道也.”

이상 『素問·刺禁論』파 『素問·該要經終論』에 

서는 五廳에 刺針하면 死하게되니 반드시 피해 

야 함을 말했고, 나아가 五廳 이외에 眼, 耳,

폼퉁 죠官이 있는 頭面部와 腦, 흉體, $L房풍 

주요 기관, 屆뼈 운동을 맡은 附據 관절 부위 

및 鷹內뼈~ 陰股 鼠嚴部 둥 큰 動服이 흐르고 

있는 부위는 刺針함에 매우 주의해야 된다고 

말했다. 

오장에 刺針을 禁하는 이유는 『靈樞·本藏篇』

에서 “五鐵者, 所以藏精神血氣塊뼈者也”라 하였 

고, r素問·服要精微論』에서 “五職者, 中之守也.”

“五觸者, 身之彈也‘.

論』에서 “治죠鐵者, 半死半生也.” 라 하였으니 

죠觸은 A身의 근본이 되는 장기이므로 五職에 

刺針하여 손상을 입혀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五廳 이외 기타 주요한 기관이 있는 '/\.位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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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경솔히 刺£|하면 體內出血 근육 신경조직 

손상 둥으로 주요 기관의 심각한 機能 障隔를 

초래케 하거나 혹은 死亡에 까지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댔찢文廠에 禁織'/\, 禁찢7치의 기록이 있는데 

임상에서 반드시 구애받을 필요는 없으나 刺針

深度와 방향 동 手技法과 刺朝量을 조절하여 

활용토록 해야 하며 충분한 解制學的 知識을 

갖추고 환자의 상태에 따른 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 결 론 

『寶帝內經』에서 제시한 刺織 禁息의 여러 요 

인과 그 이유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대략 다음 

과같았다. 

1‘ 天氣의 댔溫, 月 의 滿·空을 살펴서 天寒 日

l앓 셔空할 때이다, 그 이유는 天寒 日陰할 

때는 A身 血氣의 활동도 沈懶되기 때문이 

요. 月이 空할 때는 經氣 활동도 약해지기 

때문이다. 

2. 댐、者 體內의 氣가 일시적인 變動이 발생했을 

때이다. 즉 久坐 久行 동 육체적 활동 郞後,

愁·總·恐 둥 지나친 정신적 충격, 敢酒 男女

行l당 前後, 뼈食 大戰 大喝 大勞할 경우는 모 

두 크E 작든 |派亂 氣팽한 상태이므로 氣가 

安定되기를 기다련 후에 刺針해야 한다. 

3. 久病으로 形肉이 已脫했거나 版이 大虛한 

者이다. 이는 모두 五廳의 陰精이 부족하기 

때문에 刺針하면 오히려 脫氣하여 병을 加重

시키기 때문이다. 

4. 病勢가 격렬하게 進行하거나 혹은 氣血이 

일시적으로 심한 손상을 받았을 때이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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發熱이 극심하거나 , 땀이 지나치게 흐르고 

있거나, 맥이 크고 혼란스럽게 윌 경우는 兵

法에 이르길“堂堂한 陣營을 공격하지 말라” 

는 것과 같이 極盛한 ~m행는 피해야 한다, 

出血過多 大뺀 新塵 명n後 동은 일시적으로 

氣血이 크게 손상을 받아 精氣가 극도로 虛

해졌기 때문이다. 

5. 死證일 경우이다. 즉 熱病의 9가지 死證,

Ii.j뽀證 둥으로 모두 五職의 精氣가 養觸했거 

나 五魔에 邱氣가 極盛하거나 혹은 病證과 

版象이 相反되는 死不治病이다. 

6. 人身의 주요 懶器이다. 人身의 根本이 되는 

장기인 五鐵은 반드시 피해야한다. 그 외 腦

흉麗 $L中 眼 耳 폼 둥 주요 기관이 있는 부 

위, 大動服이 흐르는 鷹 內에이나 陰股, 屆

뼈에 관계하는 射像 關節 주변 동에 刺針할 

경우 극히 주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흉刺 

하면 組織휩傷으로 인한 주요 기관의 機能障

隔, 혹은 出血 過多 둥으로 인해서 死亡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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